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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 liability is an important regulation factor in automotive industry. ISO 26262 international standard was

established as an exemption clause of product liability. In autonomous car, product liability becomes more important, and

ISO/PAS international standard was additionally established, but it can be applied to only sensing stage, which can

partly make the autonomous car companies exempt the product liability but not completely. Therefore, reform of current

legal system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mmercialize autonomous car until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is established

as a complete exemptions clause.

요 약

제조물 책임은 자동차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면책 수단으로 제정된 것이 ISO

26262 국제 표준이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제조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ISO/PAS 21448이 제정

되었으나, 이 역시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책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면책은

어렵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면책수단으로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한시적

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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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이전까지는 기술적 이슈에 가려져있던 법적 이슈가

점차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매우 중

요한 이슈 중 하나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 회사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조 회사의 제조물 책임에 대해 살

펴보고 제조물 책임을 면책하는 수단으로서의 ISO

26262 [1]와 ISO/PAS 21448 [2]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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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동차의 제조물 책임과 ISO 26262

제조물책임법 제 3조 제 1항을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제조

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 4조 제 1항의

제 2호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면책하는 사유로 각각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3]. 이러한 규정은 대부

분의 국가에서 대동소이하다.

2011년에 ISO 26262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기능

안전”(FS：Functional safety)은 제조물 책임 면책

사유에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

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ISO 26262는 현재

의 과학기술 수준을 총동원하여 제정된 국제 표준

이며 해당 사건의 위험도가 정해진 수준 이하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O 26262는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과 모듈

별로 완성차의 안전에 영향을 마치는 여러 가지 원인,

이들이 발생할 확률, 이들이 초래하는 상해 정도 등을

FMEDA(Failure Modes, Effects, and Diagnostic

Analysis)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도를 정량화한 다음, 그

위험도를 엄격하게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각 부품과 모듈의 안전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 장치, 설계 변경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ISO

26262는 물리적 오류와 설계 오류에 대비하는 것으

로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동작

하지 않는 고장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ISO 26262를 제대로 준수하기만 한다면 제조 회사

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Ⅲ. 자율주행자동차와 ISO/PAS 21448

기존 자동차에서 사고가 나면 물리적 고장(Physical

Failure)에 대한 책임을 제조 회사에, 판단 실패

(Decision Failure)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게

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자동차에서의 제조물 책임은

물리적 고장에 국한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주행의 전 단계를 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물리적 고장뿐만 아니라 판단 실패에 대한

제조물 책임까지 모두 제조 회사에 묻게 된다.

문제는 물리적 고장이 ISO 26262의 준수 등을 통

하여 원인 분석, 결함 검증 및 제거가 가능한데 비

해 판단 실패는 이러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 이는 물리적 고장의 경우 기계적, 전기적 문제

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다가 원인 및 결과가 정

량적(Quantitative)인데 반하여 판단 실패는 정량화

가 어려운 물체 인식, 경로 결정, 위험 판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정성적(Qualitative)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 회사는 정량

화에 기반하여 판단 실패에 대처하기 어려워서 이

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한다. 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

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

지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술적

인 접근 방식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 실패

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 대응,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법적인 접근 방

식으로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단 실패에 불확실

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여기에 맞게 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

식에는 모두 나름대로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전자

의 경우 현행 법체계를 기본적으로나마 만족시키

는 수준에서 판단 실패를 정량화하기에는 주관적

이고 정성적인 요소가 너무 많으며 후자의 경우 판

단 실패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

에 없는데 이는 자칫 제조 회사에게 면죄부를 부여

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으로는 2019년

에 ISO/PAS 21448 국제 규격으로 “의도된 기능 안

전”(SOTIF：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

이 제정되었다. ISO/PAS 21448의 개념은 ISO 26262

에 비해 다소 어려운데,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하도록 의도된 시스템에서 성능의 한계로 인해 발

생하는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방지

하는 것이다.

ISO 26262와 ISO/PAS 21448을 비교하면 ISO

26262는 시스템이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의 설계 의

도대로 동작하지 않아 발생하는 물리적 고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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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Example of ISO/PAS 21448 [4] (a) Space segment approach of multidimensional parameters (b) Determination of risk

level (c) FMEDA.

그림 1. ISO/PAS 21446의 예시 [4] (a) 다차원 파라미터의 공간 분할 방식 (b) 위험도 결정 (c) FMDEA

지하는 것이라면 ISO/PAS 21448은 시스템이 설계

의도대로 동작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에도 센서 등

으로부터의 입력이 정상 범위 내에서 보이는 편차

에 따른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판단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방의 물체를

비젼 카메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자동차를 제동

시키는 시스템에서 심한 역광이나 짙은 안개 등으

로 인식률이 떨어지는 경우, 시스템 자체는 의도대

로 설계되었으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함으로서 판단 실패가 발생하며 기존의 ISO 26262

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ISO/PAS 21448에서는 상황 인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입력을 그림 1 (a)와 같이 구간화하여 각 구

간별로 위험이 발생할 확률, 이들이 초래하는 상해

정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위험이 일어

날 확률과 그 상해 정도를 조합하여 그림 1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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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lication of ISO 26262 and ISO/PAS 21448 in

autonomous car.

그림 2.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ISO 26262 및 ISO/PAS

21448의 적용

같이 위험도 (Risk Level)를 결정한다. 이후 그림 1

(c)와 같이 각 구간별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입력

의 값 구간, 각 구간의 발생 빈도 등과 이들이 조합

되어 생길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분석

한 FMEDA를 작성하여 최종 위험도를 정량화한다

[4]. ISO 26262처럼 정량화된 위험도를 엄격하게

정해진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다른 시스템을 추가

하거나 알고리즘 및 설계 변경 등을 수행하여 시스

템의 안전성을 높인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아키텍쳐는 그림 2와 같이 센싱,

판단, 동작의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는 J3016 표준[5]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를 5단계로 구분한다. Level 0

인 기존 차량에서는 동작 단계만 존재하며 Level

1～2는 센싱과 동작 단계, Level 3～5는 센싱, 판

단, 동작 단계가 모두 존재한다.

ISO/PAS 21448의 한계는 센서가 계측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입력구간 별로 나누어 위험도를 정량

화하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주로 센싱 단계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물리적 고장을 방지하

는 ISO 26262는 주로 동작 단계에 적용된다. ISO/

PAS 21448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SAE Level

3～5에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상태의 ISO/PAS 21448은 현실적으로 SAE

Level 2 이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ISO 26262 ISO/PAS 21448의 제

정에도 불구하고 판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

조물 책임은 여전히 제조 회사가 모두 떠안게 된다

는 것이다. 몰론 현재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ISO 26262와 ISO/PAS 21448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사실

만으로 제조물 책임을 면책받기에는 상당한 논란

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즉, 센싱과 동

작 단계는 각각 정량화된 ISO/PAS 21448과 ISO

26262를 통해 면책받고, 판단 단계에도 ISO/PAS

21448을 적용할 수 있게 되거나 새로운 표준이 제

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판단 단계에 한하여 법체

계 개선을 통해 면책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조

회사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하

고 치밀하게 법체계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 간에도 어느 정도 공감과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의 제조물 책

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면책하는 수단으로서의

ISO/PAS 21448에 대해 살펴보았다. ISO/PAS 21448

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물 책임을 어느 정도 면

책시킬 수 있으나 그 특성상 완전한 면책은 어렵고

한시적으로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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